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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역시 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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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[ 1]

보조금 지원기 조 관련( 8 )

구 분 지원대상 및 액 지원기간 지원한도 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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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식1〔 〕

신

청

상 또는
칭

사업 등록

주민등록
등록( )

주
본사 재지( )

스

주 업 본사 지사 컨택 사업□ □ □

사업 립 또는

사업

업

산업( )

사업 재지 치지역( : )

상시고 원
신청시 원(a+b) 치시 원(a) 신규채 (b)

사 업 규 지 건 연 수: , : , :㎡ ㎡

액

합 계 천원 비 고

계 비 천원 매□ □

시 비 천원

보 신청 액 천원

천 역시 컨택 치에 한 례 에 라10「 」

같 시 보 같 신청합니다.

월

신 청 또는 날: ( )

천 역시 귀하

비※

사업계 지매 비 건 비 시 비 치비 등 체 사1. ( , ,

계 내역 포함) 1

수 수 료
없

상시고 원 빙2. 1

득 원천징수 행상 신고 근 개월 사본3. ( 3 ) 1

시 액 빙할 수 는4. 1

등 등본 또는 사업 등록5. 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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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식2〔 〕

신

청

상 또는
칭

사업 등록

주민등록
등록( )

주
본사 재지( ) 스

내 역

주 업 본사 지사 컨택 사업□ □ □

사업 재지

업

( )
액 천원

상시 고 원
신청시 원(a+b) 치시 원(a) 신규채 (b)

건물 차내역

차 료 천원 원: ( / )㎡

차 : ㎡

차 간 월 월: ~

건물 차료 상당액
사 건물 : ㎡

월간 차료상당액 천원 원: ( / )㎡

신청 액 천원

천 역시 컨택 치에 한 례 에 라10「 」

같 차료 지원 신청합니다.

천 역시 귀하

비※

사업계 지매 비 건 비 시 비 치비 등 체 사1. ( , ,
계 내역 포함) 1

수 수 료
없

상시고 원 빙2. 1

건물 지 차계약 사본3. , 1

차료 상당액4. 1

5. 등 등본 또는 사업 등록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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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식3〔 〕

고 보 신청

신

청

상 또는

칭
사업 등록

주민등록

등록( )

주
본사 재지( )

스

주 업 본사 지사 컨택 사업□ □ □

사업 규 지 건 연: , : ,㎡ ㎡ □ □

사업 재지 치지역( )

등록

사업개시( )

업

( ) ( )

상시고 원
신청시 원(a+b) 치시 원(a) 신규채 (b)

신규채 상시고 간 ～

시 액 천원 보 신청 액 천원

천 역시 컨택 치에 한 례 에 라10「 」

같 고 보 신청합니다.

월

신 청 ( )

천 역시 귀하

비※
사업계 지매 비 건 비 시 비 치비 등 체 사1. ( , ,

계 내역 포함) 1

수 수 료
없

상시고 원 빙2. 1

득 원천징수 행상 신고 근 개월 사본3. ( 3 ) 1

4. 등 등본 또는 사업 등록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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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식4〔 〕

□ 고 보

보 □ 차료 차료상당액( ) 지원심 결
□ 시 보

상 또는

칭

사업 등록

등록( )

재 지 ( : )

신

청 주

주민등록

신

청

내

보

신 청 액

고 보 천원:□

시 보 천원:□

□ 차료 차료상당액( ) 천원:

보 신청내

심

결

액

지 심 결 액

고 보 천원:□

시 보 천원:□

□ 차료 차료상당액( ) 천원:

원 심 란 공란( )※

액 또는 감액

내
원 심 란 공란( )※

천 역시 컨택 치에 한 례 항에 라12 1「 」

같 심 결 하고 합니다.

월

천 역 시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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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식5〔 〕

보 등 지원 결 통지

상 또는

칭

사업 등록

등록( )

재 지 ( : )

주

주민등록

보 등

신청 액
천원

지 결 액 천원

지 결 내

고 보 천원:□

시 보 천원:□

□ 차료 차료상당액( ) 천원:

천 역시 컨택 치에 한 례 항에 라12 3「 」

같 신청한 보 등 지 하 로 결 었 알려드립니다.

월

천 역 시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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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20 1 ( . )○

○ 12 ( . )

8 ( )○

3 1 ( )○

2○

9 ( )

20○

( )

2 ( )○

185 1○

( )

○

2 (1 )

3 ( )○

69 ( )○

32 ( )○

○

3

○

○

“ ”

“ 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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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법령 발췌사항

 

제 조 사용 수익허가20 ( )ㆍ 지 자 단체 장 행 재산에 여 그 목 는①

용도에 장애가 지 아니 는 범 에 사용 는 익 허가 있다.

 

제 조 사용 수익허가12 ( )ㆍ 법 조 항에 라 행 재산 사용 익 허가20 1 ㆍ

있는 경우는 다 각 같다.

행 목 는 보존 목 행에 요 경우1.

공 원 후생 목 여 요 경우2.

그 에 해당 재산 용도 는 목 에 장애가 지 않는 경우 해당 지3.

자 단체 장이 요 다고 인 는 경우

 

제 조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8 ( ) 부는 산업 고부가가 경쟁 강 를①

여 지식 스산업 진 는 다 각 사업 있다.

국내외 지식 스산업 실태조사1.

지식 스산업 인 양 연구 지원2.

새 운 지식 스 사업모델 개 산3.

지식 스 보시스 구축 용 지원4.

지식 스산업 보 에 지원5.

지식 스 외주 진6. ( )外注化

그 에 지식 스산업 경쟁 향상 지원7.

항에 른 지식 스산업이란 지식 생산 가공 용 통 통 여1 , ,②

부가가 를 창출 는 산업 통 는 업종 말 다.

부는 지식 스산업에 여 이 있다고 인 여 통③

는 여 항 사업 지원 게 있다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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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지식서비스산업의 범 및 지원 기3 ( ) 법 조 항에 통8 2 "①

는 업종 이란 별 업종 말 다" 2 .

별[ 2] 개< 2013.8.6>

지식 비스산업의 범 조 항( 3 1 )

해 당 업 종 국 산업분 번

경 복원업○ 39

도매 상품 개업○ 46

자상거래업○ 47911

잡지 타 인쇄 출 업,○ 581

소 트웨어 개 공 업○ 582

송 그램 작업,○ 5911

송 그램 작 스업,○ 5912

악 타 출 업○ 59201

통신업○ 612

컴퓨 그래 시스 통합 리업,○ 62

보 스업○ 63

연구개 업○ 70

법 스업○ 711

회계 스업○ 712

고업○ 713

시장조사 여 조사업○ 714

경 컨 업○ 71531

건축 엔지니어링 타 과 스업,○ 72

자인업○ 732

번역 통역 스업○ 73902

사업 재산권 개업○ 73903

품감 계량 견본 추출업,○ 73904

그외 타 분 안 과 스업,○ 73909

사업시 지 리 스업○ 74100

보안시스 스업○ 75320

마 스업○ 75991

시 행사 행업○ 75992

신용조사 추심 행업 신용 보를 집 공 는 사업만 해당 다( )○ ㆍ 75993

포장 충 업○ 75994

라인 원 직업훈 공 는 경우에만 해당 다( )○ 85504

직업훈 원○ 8565

병원○ 861

원○ 862

타 보건업 보통신 용 원격 료 요양 스만 해당(○
다) 8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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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의2 ( ) 이 법에 사용 는 용어 는 다 과 같다. 개< 2007.4.27,

2008.2.29, 2013.3.23>

감 평가 라 함 토지등 경 가 를 여 그 결과를 가액7. " "

시 는 것 말 다.

감 평가업 이라 함 타인 뢰에 여 일 보 를 고 토지등8. " "

감 평가를 업 행 는 것 말 다.

9. 감 평가업자 라 함 조에 라 신고를 감 평가사 조에 라" " 27 28

인가를 감 평가법인 말 다.

 

제 조 계약의 내용등20 ( ) 근 자 견계약 당사자는 고용노동부 이 는 에①

라 다 각 사항이 포함 는 근 자 견계약 면 체결 여야 다.

개< 2006.12.21, 2010.6.4>

견근 자1.

견근 자가 종사 업 내용2.

견사 조 항 규 에 여 근 자 견 행 는 경우에 다3. ( 5 2 )

견근 자가 견 어 근 사업장 명칭 소재지 타 견근 자4.

근 장소

견근 인 견근 자를 직 지 명 자에 사항5. ㆍ

근 자 견 간 견근 개시일에 사항6.

시업 종업 시각과 게시간에 사항7.

일 가에 사항8. ㆍ

연장 야간 일근 에 사항9. ㆍ ㆍ

안 보건에 사항10.

근 자 견 가11.

타 고용노동부 이 는 사항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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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의2 ( ) 이 법에 사용 는 용어 뜻 다 과 같다.①

근 자 란 직업 종 계없이 임 목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1. " "

를 공 는 자를 말 다.

사용자 란 사업주 는 사업 경 담당자 그 에 근 자에 사항에2. " " ,

여 사업주를 여 행 는 자를 말 다.

근 란 신노동과 체노동 말 다3. " " .

근 계약 이란 근 자가 사용자에게 근 를 공 고 사용자는 이에 여4. " "

임 지 는 것 목 체결 계약 말 다.

임 이란 사용자가 근 가 근 자에게 임 그 에 어떠5. " " , ,

명칭 든지 지 는 일체 품 말 다.

평균임 이란 이를 산 여야 사 가 생 날 이 개월 동안에 그6. " " 3

근 자에게 지 임 액 그 간 일 나 액 말 다 근.

자가 취업 후 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다3 .

소 근 시간 이란 조 조 본 는 산업안 보건법7. " ( ) " 50 , 69所定 「 」

조에 른 근 시간 범 에 근 자 사용자 사이에 근 시간46

말 다.

단시간근 자 란 주 동안 소 근 시간이 그 사업장에 같 종 업8. " " 1

에 종사 는 통상 근 자 주 동안 소 근 시간에 여 짧 근 자1

를 말 다.

 

제 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185 ( ) 법 조 규 에 원천징 자는127①

원천징 소득 를 법 조 규 에 내에 국 징 법 에128 「 」

납부 함께 원천징 국 행 는 체신 에 납부 여야 며· ,

획재 부 이 는 원천징 이행상황신고 를 원천징 장에게

출 국 보통신망에 출 포함 다 여야 다( ) . 개< 1996.12.31,

1997.12.31, 1998.4.1, 2004.3.17, 2005.2.19, 2008.2.29>

항 원천징 이행상황신고 에는 원천징 여 납부 액이 없는 자에1②

것도 포함 여야 다. 개< 1996.12.31., 1997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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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의2 ( ) 이 법에 사용 는 용어 는 다 과 같다. 개< 2007.4.11, 2013.3.22>

간 근 자 라 함 간 함이 있는 근 계약 이 간 근 계약1. " " ( " "

이라 다 체결 근 자를 말 다) .

단시간근 자 라 함 근 법 조 단시간근 자를 말 다2. " " 2 .「 」

 

제 조 의 등3 ( ) ① 이 법에 사용 는 용어 뜻 다 과 같다. 개< 2011.6.7>

근 자 란 직업 종 가 엇이든 사업장에 노 를 공 고 그 가1. " "

임 아 생 는 자 법인 이사 그 임원 포함 다 를 말 다( ) .

다만 통 는 자는 외 다, .

사용자 란 해당 근 자가 소속 어 있는 사업장 사업주를 말 다2. " ( )" .使用者

소득 이란 일 간 근 를 공 여 얻 입에 통 는3. " "

과 소득 외 액 는 사업 자산 운 여 얻는 입에 요

경 를 외 액 말 다 이 경우 국민연 가입자 이 가입자 라 다. ( " " )

종 에 른 소득 범 는 통 다.

평균소득월액 이란 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원 소득4. " " ( )全員

월액 평균 액 말 며 그 산 법 통 다, .

5. 소득월액 이란 연 보험료 여를 산 여 가입자 소득월액" "

여 통 는 액 말 며 그 결 법 용 간,

등에 여는 통 다.

사업장가입자 란 사업장에 고용 근 자 사용자 조에 라 국민6. " " 8

연 에 가입 자를 말 다.

7. 지역가입자 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조에 라 국민연 에 가입" " 9

자를 말 다.

8. 임 가입자 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 자 조에 라 국민" " 10

연 에 가입 자를 말 다.

임 계속가입자 란 국민연 가입자 는 가입자 자가 조 항에9. " " 13 1

라 가입자 자를 말 다.

10. 연 보험료 란 국민연 사업에 요 용 사업장가입자 경우에는"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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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 여 합계액 지역가입자 임 가입자 임 계속가입자, ·

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액 말 다.

부담 이란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부담 는 액 말 다11. " " .

여 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 는 액 말 다12. " " .

 

제 조 보험료69 ( ) 공단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용에 충당 여 조77①

에 른 보험료 납부 자 부 보험료를 징 다.

항에 른 보험료는 가입자 자격 취득 날이 속 는 달 다 달부1②

가입자 자격 잃 날 날이 속 는 달 지 징 다 다만 가입자. ,

자격 매월 일에 취득 경우에는 그 달부 징 다1 .

항 항에 라 보험료를 징 가입자 자격이 변동 경우에1 2③

는 변동 날이 속 는 달 보험료는 변동 자격 징 다.

다만 가입자 자격이 매월 일에 변동 경우에는 변동 자격 징, 1

다.

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다 각 에 라 산 액 다.④

1. 보 월액보험료 조에 라 산 보 월액에 조 항 는 항에: 70 73 1 2

른 보험료 곱 여 얻 액

2. 소득월액보험료 조에 라 산 소득월액에 조 항 는 항에: 71 73 1 2

른 보험료 분 곱 여 얻 액100 50

 

제 조 비 리법인의 설립과 허가32 ( )

 

제 조 설립허가의 신청3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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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( ) ①

( “ ” ) 1 2

.

 

2 ( ) 1. 민간 탁 라 함 각 령에 규 시 사무“ ”

시산하 아닌 단체 또는 그 나 개 에 맡겨 그·

책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말한다.

4 ( ) ①

· · ·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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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

1.

2.

3.

4.

1 1②

·

.

③

, .

10 ( · ) ·①

,

,

.

② .

③ 1
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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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용 추 계 서

비 생 련 문1.

시 보 지원 고 액 억원 례- 3 ( 8 )

건물 차료 지원 고 액 억원 례- 3 ( 8 )

고 보 지원 고 액 억원 례- 3 ( 8 )

비 계결과2.

가 계.

컨택- 업 시 할 역 원도심 지역 로 신,

하는 경우

지원 에 하고 연간지원 고 액 로 계산- ,

업에 라 고 원 액 로 다 고 주 식도,※

다 므로 지원 액 산 에 어 고 액 계 함.

시 보 지원 억원 개 업 억원- 3 × 5 = 15

건물 차료 지원 억원 개 업 억원- 3 × 5 = 15

고 보 지원 억원 개 업 억원- 3 × 5 = 15

나 계 결과.

- 치 업에 한 지원 액 계결과 연간 억원45 것 로

하고 .

컨택- 업 많 치 경우 지원 과 함께 지 도

가 할 것 로 보여 짐

- 업 치에 고 창 로 도심공동 지 지역경

과 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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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재원 달 안.

- 업 천 역시에 하고 고 창 에 실업 감

지역경 여 등에 하여 지원 하는 도로 계로

산편 필

※ 컨택센터 만석 유치 효과3

고 창 만- : 3

지역경 연간 억원 생- : 7,488

건비 억 간 비 억 도심 생 주택 등( 5,760 , 1,728 , 2,000 )

연도별 비 계3. :

4.

천 역시 산업 원 허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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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별 비 계

단 천원( : )

차 도1
(2014 )

차 도2
(2015 )

차 도3
(2016 )

차 도4
(2017 )

차 도5
(2018 ) 계

지 1,000,000 2,000,000 3,000,000 4,000,000 5,000,000 15,000,000

계 1,000,000 2,000,000 3,000,000 4,000,000 5,000,000 15,000,000

계 4,500,000 9,000,000 9,000,000 9,000,000 9,000,000 40,500,000

계 4,500,000 9,000,000 9,000,000 9,000,000 9,000,000 40,500,000

재원 달 4,500,000 9,000,000 9,000,000 9,000,000 9,000,000 40,500,000

비 0 0 0 0 0 0

시비

계 4,500,000 9,000,000 9,000,000 9,000,000 9,000,000 40,500,000

계 4,500,000 9,000,000 9,000,000 9,000,000 9,000,000 40,500,000

특별 계 0 0 0 0 0 0

0 0 0 0 0 0

비․ 0 0 0 0 0 0

민 간 0 0 0 0 0 0

타 0 0 0 0 0 0

치 업 매 개 업 로 함2014 5※


